
코로나 사태 속에서 공동의회 개최에 대한 가이드라인 
 

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각 교회가 감염 방지 대책을 취하면서 예배를 지키고 있을 줄 압니다. 

매년 1 월 혹은 2 월에 각 교회에서 공동 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,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

감염 확산 위협으로 모든 교회가 공동의회를 어떻게 개최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을 

것입니다. 그래서 총회의 입장에서 각 교회의 공동의회에 대한 하나의 지표를 제시하오니 

공동의회 개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 

 

공동의회 개최는 각 교회의 상황 및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, 개최의 판단은 각 

교회에 맡깁니다. 각 교회가 그 때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최, 또는 연기 및 중지를 

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공동의회 개최, 연기, 중지 등에 관한 총회의 지침을 아래에 제시하오니 

이것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고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 

 

〇공동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 
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개최중 마스크 

착용을 의무화하고, 여러 장소로 나누어서 모이거나 리모트 참여를 독려하는 등, 최대한 

3 밀(밀폐, 밀집, 밀접)을 피하시고 시간 단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손 소독을 철저히 하고, 

자료 배부에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 사람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, 사용 전후의 

소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. 또한 리모트 참여 및 위임에 대해 현행 헌법 규정이 없지만, 다음을 

기준으로 하겠습니다.  

・리모트 참여 및 위임을 인정합니다. 그러나 공동의회 성립 정수는 위임자 수를 비롯한 참석자 

수가 정회원의 과반수로 하며, 실제 참석자 수(리모트 참가자 포함)가 정회원 수의  4 분의 1 

이상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투표 및 선거를 실시할 경우 리모트 참가자에게 

충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 

 

〇공동의회를 연기하는 경우  

지역의 감염 상황과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는 공동의회를 연기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. 

연기 기간을 3 월말까지로 하고, 그것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정기공동 의회는 중지하시기 

바랍니다. 

 

〇공동의회가 중지된 경우 
공동의회의 각 보고서는 보고서를 배포 또는 송부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당회 혹은 제직회의 

승인을 받으십시오. 안건 결의에 대한 것은 당회 혹은 제직회에 위임 등의 조치를 취하고, 중요 

안건과 선거에 대한 것은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

해 주십시오. 예산안은 임시 조치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고, 임시 공동의회에서 

수정 예산안을 결의 해 주십시오. 또한 긴급을 요하는 중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

결의의 방법을 취하십시오. 서면 결의의 방법은 당회 혹은 제직회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

 

〇먼저 서면으로 보고와 결의를 할 경우  
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먼저 서면으로 보고와 결의를 할 필요가 

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

 ・공동의회의 각 보고는 보고서를 배포, 또는 송부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, 안건 결의 내용은 

서면으로 결의를 할 것인지, 당회 혹은 제직회에 위임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. 

또한 중요한 안건과 선거는 개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공동의회 또는 임시 

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서면결의의 방법은 당회 혹은 

제직회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

 


